
미리 준비하여 
            넉넉한 노후

보험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해지환급금 예시
월납(기본형), 4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20만원, 10년납, 이율 :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 매월 변동, 단위 : 만원미만 절사

|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황금들판NH연금보험 |무배당| _ 1701

제작 : 마케팅부 2017.01.02   준법심의필 준법 201612-091

NH연금보험 |무배당|_1701

황금들판

비과세 혜택과 함께 누리는  

다양한 연금수령 방식(관련 세법 요건 충족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이율 가정 공시이율 가정 (연단위 복리 2.5%)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40 만원  204 만원 85.3%  206 만원 86.0%

3년 720 만원  661 만원 91.8%  674 만원 93.6%

5년 1,200 만원  1,129 만원 94.1%  1,166 만원 97.1%

7년 1,680 만원  1,602 만원 95.3%  1,682 만원 100.1%

10년 2,400 만원  2,347 만원 97.8%  2,524 만원 105.2%

20년 2,400 만원  2,485 만원 103.5%  3,183 만원 132.6%

주) 1.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미상각 계약체결비용을 차감
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공시이율 기준 입니다. 
-  2016년 12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5%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입니다.
       -  감독규정 제 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7년) 평균공시이율은 3.0% 

이며, 상기 예시표에는 평균공시이율 최대 예시기준(공시이율 상한)에  
의해 별도 예시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
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4.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
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
여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
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
율입니다.

6.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장기유지보너스가 반영되어 산출된 금액입니다.
7.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8.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실제 납입일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받으실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형과 자유설계연금(Ⅱ)형

에서 종신연금 선택 부분 포함]과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
(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 부분 포함] 중 하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공시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
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	
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
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감액에 대한 안내

	 	보험료	감액은	부분해약이므로,	감액부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3대 기본 지키기 (품질보증해지 관련)

	 	청약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 
합니다.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주계약	보장부분에	적용한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다만,	동	이율은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주계약의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입니다.

|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

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
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전환에 대한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농협생명	콜센터

(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
해	드립니다.	또한	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	없이	1332,	www.fss.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02-2262-

6565,	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

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nhlife.co.kr	(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인생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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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000만원

“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길어진 은퇴 후를 생각한다면  

더 일찍, 더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15

노후준비 필요자금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금액

“ 당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준비하셨나요?”

부족한 노후준비, 일찍 준비하면  

부담은 줄고 여유로운 노후는  

길어집니다.

출처 : 보험개발원, 2016

노후생활비 준비여부

84%
최저생활비도 마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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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가득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상품특징

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 (월납에 한함)

행복한 내일이 시작됩니다

황금빛 노후가 펼쳐집니다

유연한 
자금운용상품 (관련요건 충족시)

중도인출, 추가납입,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따라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시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 중도인출시에는 수수료 없음)

연금개시 후 
목돈활용 가능

행복설계자금을 활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최대 50%이내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차익 
비과세상품

폭넓은 가입나이상품
0세~최대 75세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온 가족이 가입 가능한 연금상품입니다.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10년 이상 유지시 계약일부터 2년 동안 ‘공시이율 + 1%’를 적립이율로 적용 
(단,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제외)

02 _ 03

※  월납(기본형)을 선택하면 기본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며, 월납(가산형)을 선택한 경우는 고액계약 할인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기본보험료 4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할인 또는 

추가적립액 40만원 초과금액의 0.8%
4,800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0.9%

22,800원 

+ 300만원 초과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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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예시 상품구성
월납(기본형), 4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20만원, 10년납, 이율 :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 매월 변동, 단위 : 만원미만 절사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의 적립이율을 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제외)

1.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          2.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가입안내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
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
서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며, 중도인출이나 생활자금자동인출을 한 경우에는 해
당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해당 인출금액을 차감하여 적립합니다.

    2.  상기 예시된 금액은 최저보증이율과 현재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2.5%)이 유지됨을 가정하여 계산한 계약자적립금 및 제1차년도 연금
연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상기 금액도 변경됩니다. 

    3.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
정 적용하며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5%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입니다.)

    4.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하 동일) + 1,000
원’ 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으로 합니다.

    5.  종신연금(부부연금형)의 연금연액 예시금액은 실제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나이차이가 10세 이
내인 경우만 가입가능합니다.(위의 예시기준은 배우자(여) 37세 기준입니다)

    6.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형과 자유설계연금(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 부분 포함]과 조기집중연금(개인
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 부분 포함] 중 하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태로 결정되며, 이후에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최저보증이율 가정 공시이율 2.5% 가정

2,485 만원  3,183 만원2,731 만원  3,417 만원2,731 만원  3,417 만원“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종신연금

개인연금형

10년 보증형 매년  87 만원 매년  144 만원

20년 보증형 매년  85 만원 매년  141 만원

30년 보증형 매년  80 만원 매년  134 만원

100세 보증형 매년 68 만원 매년  120 만원

부부연금형

10년 보증형 매년  71 만원 매년  123 만원

20년 보증형 매년  71 만원 매년  123 만원

30년 보증형 매년  70 만원 매년  123 만원

100세 보증형 매년 67 만원 매년  118 만원

조기
집중연금

집중배수 2배
조기집중기간(20년) 매년  103 만원 매년  165 만원

조기집중기간 이후 매년  51 만원 매년  82 만원

집중배수 4배
조기집중기간(20년) 매년  116 만원 매년  180 만원

조기집중기간 이후 매년  29 만원 매년 45 만원

확정기간
연금

확정기간 5년 매년  501 만원 매년  665 만원

확정기간 10년 매년  255 만원 매년  353 만원

확정기간 15년 매년  173 만원 매년  249 만원

확정기간 20년 매년 132 만원 매년 198 만원

확정기간 30년 매년 91 만원 매년 147 만원

상속연금
생존시 매년 18 만원 매년 77 만원

사망시 2,466 만원 3,105 만원

주계약 제도성특약

일시납, 월납(기본형 / 가산형)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기본보험료 가입단위 : 일시납(100만원), 월납(1만원)

※ 월납 계약의 1구좌 기준 최대 기본보험료는 100만원까지로 합니다.(예:월납 기본보험료 100만원-1구좌, 101만원-2구좌)

상품종류 •일시납, 월납(기본형/가산형)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 보증지급기간 : 10년~40년, 100세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 20년보증지급  ※ 조기집중배수(2~5배) 및 조기집중기간

(5~20년) 선택가능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 확정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자유설계연금(Ⅰ/Ⅱ/Ⅲ/Ⅳ형) ※ 종신연금, 조기집중연금, 확정기간연금,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  계약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태로 결정되며, 이후에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나이차이가 10세 이내인 경우만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개시나이
45세 ~ 80세 
※ 종신연금(부부연금형)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경우도 연금개시당시의 나이가 4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지급주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

보험기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확정기간연금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종신연금 / 조기집중연금 / 상속연금 / 자유설계연금 (I), (II), (III), (IV)형 : 연금지급개

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납입기간
일시납, 단기납(5년납~30년납), 전기납(15년납 이상)

※ 단기납 및 전기납의 경우 납입주기는 월납으로 합니다.

가입나이

•

최소 

기본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입 후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

납입기간 가입나이 최소 기본보험료
연금개시전  

최소 보험기간

일시납 0세 ~ 75세 1,000만원 5년

5년납 이상 0세 ~ 65세 12만원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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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 후

※  행복설계자금이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0~50%)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요청할 때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상기 단일 연금형태외에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자유설계연금형(Ⅰ/Ⅱ/Ⅲ/Ⅳ형)으로 보다 다양한  
연금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 참조)

※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추가납입

중도인출

일시중지제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의 유효한 월납계약으로 보험료 납입중인 계약에 한해 기본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입일시중지 신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1회 신청당 신청일부터 1년간 보험료의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  납입일시중지 신청시 기본보험료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다만,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과 보험료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보장계약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 후 계약관계비용의  

합계액)가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중도인출 등으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 일시중지제도
•최대 3회까지 연금수령 일시중지 신청 가능합니다.(종신연금, 조기집중연금, 확정기간연금에 한함)
•계약자와 연금수익자가 같은 계약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연금수령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이 일시중지된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연금수령 일시중지 종료를 신청한 경우 연금수익자가 선택한 횟수에 따라 먼저 발생한 연금(이자포함)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

•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자금 자동 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연금개시이후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 완료(단, 일시납의 경우 5년이상 경과)된 경우

 ■  신청시점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

• 생활자금은 생활자금 산출시 적용된 공시이율 및 인출시점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생활자금 및 생활자금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인출에 따라 ‘저축성보험차익비과세’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생활자금인출 

서비스의 중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연금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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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
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1구좌당) 

종신연금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

자적립금  

x (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 

토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

연금형)

조기

집중연금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

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집중기간과  

집중배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조기집중기간 : 연금액 x 조기

집중배수

- 조기집중기간 이후 : 연금액

확정

기간연금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계약자

가 선택한 확정기간동안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상속연금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

금 x (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

을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를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사망시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

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입 연금지급개시 종신

생존연금
적립액

연금개시 전 보장

가입 연금지급개시 종신

보증지급
적립액

생존연금

연금개시 전 보장

10년~40년, 100세 보증지급

•조기집중기간 5~20년

•조기집중배수 2~5배

가입 연금지급개시 종신

보증지급
적립액

생존연금

연금개시 전 보장

20년 보증지급

가입 연금지급개시

확정기간 : 5, 10, 15, 20, 30년

확정기간연금
적립액

연금개시 전 보장

확정기간(5, 10, 15, 20, 30년) 선택

납입시기
계약 성립 후(단, 일시납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 [연금개시나이 - 3세] 계약해당일
까지(수시납입)

납입한도

• 총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단, 일시납의 경우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0%)

• 1회 추가납입 가능한도(최저 10만원 이상)
    ■ 일시납 :  기본보험료 x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시점까지의 ‘인출금

액 합계액’

    ■ 월   납 :  [(기본보험료 x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시점까지의 ‘인출금액 합계액’

※ ‘인출금액 합계액’이란 중도인출과 생활자금자동인출에 의한 인출금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적립됩니다.

인출가능

기간
보험계약일이후 1개월이 지난 후 부터 연금개시 전까지

인출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이내,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  다만, 중도인출 후 최저 해지환급금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의 인출금액 합계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최저 해지환급금 : 보험가입금액의 10%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 중 작은 금액

보험가입금액 : [일시납] 기본보험료, [월납]기본보험료 x 보험료납입기간(최대 10년) x 12

인출수수료 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되므로,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